
평생교육 경력산정표

□ 평생교육 경력산정표

근무유형
경력산정식

<1군> 적용 시 <2군> 적용 시

통상근로자 / 전임 교강사
(1주 40시간 근로자)

총 경력기간 × 100% 총 경력기간 × 80%

단시간근로자 / 시간강사
(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)

총 경력기간 ×시간통상근로시간
주당근무강의시간

× 100% 총 경력기간 ×시간통상근로시간
주당근무강의시간

× 80%

평생교육사

양성기관

교수자
(대학/

학점은행기관)

평생교육 관련

전공 전임교수
총 경력기간 × 100%

-

타 전공 전임교수

/ 시간강사

총 경력기간 × 주당 강의시간* × 10%

*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

◦ 1군 :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설치 지정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 기관

◦ 2군 :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

[경력산정 시 유의사항]

1. 동일 기간 내 중복된 경력(외부강의 등)은 유리한 경력을 택 1하고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.

단, ‘시간강사’의 경우 동일 기간 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함.

2.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‘지정 인가 등록 신고’된 기관에서 종사한 경우, 해당 기관이 ‘지정 인가 등

록 신고’된 기간은 1군으로, 그 이외 기간은 2군으로 적용하여 산정함.

3. 대학 강의경력 산정 시 정규학기는 3.5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.

□ 경력산정 예시

사례 직군 근무유형 경력기간(예시) 경력산정 인정경력

1 1군 통상근로자
◦주당 근로시간 : 40시간
◦총 경력기간 : 36개월

36개월 × 100% = 36개월 36개월

2 2군 통상근로자
◦주당 근로시간 : 40시간
◦총 경력기간 : 24개월

24개월 × 80% = 19.2개월 19.2개월

3 1군 단시간근로자
◦주당 근로시간 : 35시간
◦총 경력기간 : 12개월

12개월 × 35/40 × 100% = 10.5개월 10.5개월

4 1군 시간강사

A기관
◦주당 강의시간 : 10시간
◦총 경력기간 : 4개월

4개월 × 10/40 × 100% = 1개월

1.3개월

B기관
◦주당 강의시간 : 4시간
◦총 경력기간 : 3개월

3개월 × 4/40 × 100% = 0.3개월

5 1군

대학
시간강사

(평생교육사 자격취득 

관련과목 강의)

1학기 ◦주당 강의시간 : 3시간 3.5개월 × 3 × 10% = 1.05개월

3.15개월

2학기 ◦주당 강의시간 : 6시간 3.5개월 × 6 × 10% = 2.1개월



□ 평생교육기관 유형

직군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(예시) 평생교육기관 확인서류(예시)

1군

1.평생학습전담·

지원기구

1-1. 평생교육진흥원
평생교육법

제19조, 제20조
국가 및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-

1-2.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
평생교육법

제21조
평생학습관, 공공도서관, 문화원 등

평생학습관 설치·지정서, 공문 등
※ 설치․지정기간에 한함

1-3.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
평생교육법

제21조의2
행복학습센터,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 등

평생학습센터 설치·지정서, 공문 등
※ 설치․지정기간에 한함

2. 장애인평생교육시설
평생교육법

제20조의2

국가 지자체, 시 도교육청 등이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

교육청에 등록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
설치·지정서, 등록증 등

3. 성인문해

교육기관

3-1. 문해교육센터
평생교육법

제39조의2
국가 및 시·도문해교육센터

설치·지정서, 공문 등
※ 설치․지정기간에 한함

3-2. 문자해득교육

프로그램 지정기관

평생교육법

제39조
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․지정 기관

설치·지정서, 공문 등
※ 설치․지정기간에 한함

3-3. 성인문해교육

지원사업 선정기관

평생교육법

제39조
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

사업 선정공문 등
※ 사업 선정기간에 한함

4. 국가․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
평생교육법

제5조, 제15조

광역·시·도청/시·군·구청/시·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

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사업 전담부서 등
-

5.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
평생교육법

제29조

평생교육단과대학,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지원사업 수행 대학,

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

사업 선정(운영) 공문 등
※ 사업 선정(운영)기간에 한함

6. 평생교육시설

인가·등록·

신고 기관

6-1. 초·중등·대학 부설
평생교육법

제30조

초·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설치 보고 공문 등

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부 설치 보고 공문, 신고서 등

6-2. 학교형태
평생교육법

제31조
공민학교, 각종학교 등 학력 (미)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 지정서, 등록증

6-3. 사내대학형태
평생교육법

제32조

삼성전자공과대학교, 삼성중공업공과대학, 화진화장품

단과대학 등의 사내대학
교육부 인가증

6-4. 원격대학형태
평생교육법

제33조

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 신고증

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인가증

6-5. 사업장 부설
평생교육법

제34조
백화점/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교육지원청 신고증

6-6. 시민사회단체 부설
평생교육법

제36조
(시민, 운동)연합, YMCA 등 교육지원청 신고증

6-7. 언론기관 부설
평생교육법

제37조
언론사(신문사, 방송사) 등의 문화센터 등 교육지원청 신고증

6-8. 지식·인력개발 관련
평생교육법

제38조
기업체연수원, 산업교육기관 등 교육지원청 신고증



구분 기관유형 관계법령 기관형태(예시) 평생교육기관 확인서류(예시)

2군

7.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 제2조의2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육지원청 등록증

8. 기관형

교육기관

8-1.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 등 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

각 개별법령에 따른 설립

근거자료(법조문, 등록·신고증 등)

및

평생교육 사업을

주된 목적으로

수행하는 기관임을

증빙하는 자료

(운영규정, 정관 등)

8-2. 문화시설기관
도서관법,

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
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원, 문화예술교육시설 등

8-3.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법 등 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
8-4. 여성관련시설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·문화)회관 등

8-5. 청소년관련시설
청소년기본법,

청소년활동진흥법 등
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

8-6. 노인관련시설 노인복지법 등 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

8-7.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
8-8.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
8-9.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등 종합사회복지관 등

9. 훈련·연수형

교육기관

9-1.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

9-2.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

10.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비영리민간단체, 청소년·여성·노인·시민단체, YMCA 등

11. 기 타 그 밖에 다른 법령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


